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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일부에서는 “...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본래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발현시키고 보장

하기 위한 법과는 거리가 먼....”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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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 명)

※ 자료 : 경찰청, ｢2005 국정감사요구자료(Ⅰ)｣(서울 : 경찰청, 2005), p. 3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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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건)

※ 자료 : 경찰청,「경찰통계연보 제48호｣(서울 : 경찰청, 2004), p. 23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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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건, 명, %)

※ 자료 : 경찰청, ｢경찰백서 2005｣(서울 : 경찰청, 2005), p. 29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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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명)

※ 자료 : 경찰청,「2004 국정감사요구자료(Ⅰ)｣(서울 : 경찰청, 2004), p. 7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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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회, 명)

※ 자료 : 경찰청,「경찰백서｣(서울 : 경찰청, 2005), p. 29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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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회, 개, 명)

※ 자료 : 경찰청 홈페이지, (www.police.go.kr)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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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 개, 회, 명)

※ 자료 : 경찰청,「국정감사요구자료(Ⅰ)｣(서울 : 경찰청, 2005), p. 3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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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연도별·지방경찰청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회)

※ 자료 : 경찰청,「국정감사요구자료(Ⅱ)｣(서울 : 경찰청, 2005), p. 47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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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) 특히, 전·의경들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D.M 검열(부대별 진압훈련의 성취도 여부를 판단하는 검열)을 

위한 진압훈련에 치중하고 있으며, 이때의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강경진압을 위한 훈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

있을 뿐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 등과 같은 내용에 대

해서는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(본 내용은 전·의경에 대한 설문과정 중 심충면접을 통한 내용이다)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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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 : 경찰청, ｢2004 국정감사자료 Ⅳ｣(서울 : 경찰청, 2004), pp. 756-75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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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문 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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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
본 설문지는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인식과 효율적인 대책방

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경찰의 집회시위 방식의 변화점을 모색

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.

설문지 문항에 대해 직접 느끼고 생가하시는 바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

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됨과 동시에 정책적 방

향의 모색에도 많은 도움이 되오니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

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기관 : 경찰청 치안연구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자 :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수  이 창 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HP : 016-858-0601 )

 조 사 자

 조사지역

 조 사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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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발행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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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.


